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행정자치위원회 이승미 위원

□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, 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이승미 의원입니다.

□ 저는 오늘, 본 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

｢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에 
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

□ 먼저,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 

□ 현행 조례 제13조는 서울시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에 대해서도

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작성하고, 

이첩기관의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

□ 이는 서울시가 타 기관의 사무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

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



□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

제보를 조사·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, 

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고 소관 기관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

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 

□ 또한, 피신고자가 이첩 대상 부서와 직접 관련된 경우, 

제보자의 신원이 피제보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

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한 규정을 

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 

□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

□ 첫째,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‘보상금’의 산정기준을 

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. 

□ 둘째, 서울시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의견 첨부 의무, 

공익제보 중 ‘기각’ 건에 대한 월별 시장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

업무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. 

□ 셋째, 제보자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, 

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특정부서를 따로 정해 이첩할 수 있도록 

재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

□ 넷째,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를 

명문화하였습니다.

□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

□ 이번 개정안이 공익제보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, 

서울시의 공익제보 처리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

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
□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

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


